
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(단위:천원)

구 분 세입·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

합 계 570,135,232 17,104,057

일반회계 530,023,220 15,900,697

특별회계 40,112,012 1,203,360

기타특별회계 40,112,012 1,203,360
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,139,289 34,179

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28,632 859

농공지구(단지)조성관리특별회계 1,479,333 44,380
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874,748 26,242

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13,154 395

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,576,856 1,097,306

제 2 조 세입·세출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"과 같다.

제 3 조 201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총예비비는 4,348,030천원으로 그중 일반예비비는 2,300,000천원 이며, 재해·재난목적예비비는

2,048,03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기본한도액은 11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

있는 정책사업간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
